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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44 ( )

회의일시1. 금: 2012. 8. 3.( )

장 소2. 방송통신위원회:

참석위3. 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 인(3 )

불참위원4. 홍성규 부위원장 휴가 중: ( )

양문석 상임위원 국외 출장 중( )

회의내용5.

서면회의 사유

o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 조 서면결의 제 항제 호에 따른14 ( ) 1 1「 」

제 차 전원회의2010-1 (2010.1.14)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‘ 아니하는 일상적 ·반복적

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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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사항

가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. 우리홈쇼핑- ㈜

서- (2012-44( )-178)

o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방송법 제 조에 의거25 100」 「 」 ,

위원회가 명한 우리홈쇼핑㈜ 의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프로그램 제재조치‘ ' 처분

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심 청구(’12. 7. 31) (’12. 8. 1)

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일부 집행 과징금 처분에 대한 고지방송 을( )

정지하기로 의결함

원심결정의 개요【 】

프로그램명▪ 롯데홈쇼핑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월‘ ’ 2012.4.9.( ), 19:35-20:35
제재조치▪

처분명령
과징금 일천만원

주요 위반▪

내용

식품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을소개판매하면서( ) ,○ ․
과즙이 많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여자 쇼호스트가 오렌지 개를 손으로 짜고- 1/2 ,
그 위에서 남자 쇼호스트가 나머지 개를 손으로 짜서 그 즙을 흘러내리게 하는1/2
내용을방송 회하면서 남자쇼호스트가연출한상황이화면으로인지하기어렵게(1 ) ,
묘사하여 시청자가 오인케 할 소지가 높고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소비를 유도하는

것으로판단됨

관련규정▪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일반원칙 제 항5 ( ) 2「 」


